
유해물질관리법 과징금 대폭 완화
매출액 대비 10%에서 5%로 대폭 축소 … 전체에서 해당사업장으로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5월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5월7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

된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비율도 매출

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

하>로 대폭 낮추었다.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규모로 <매출액 대비 2.5%>를 주장했으나 여야간 절충이 이

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관련해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원안은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으나,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원안에 있던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살려두고 행정적 책임만 묻고 형사처분 대상에서는 제외

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법사위 소위의 수정안 의결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의 규제내용이 다소 과중하다는 여야 법사위원간 공감대

에 따른 것이며, 법사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 환경노동위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징벌 조항이 다소 낮추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규제 기준이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며

“법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법사위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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